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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검 사】김수현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전병무외 2인

【주문】

】 을 징역 8월에,  를 징역 6월에,  을 벌금 5,000,000원에 각 처한다.  이 위 벌금을 납입하

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판결

선고 전의 구금일수 38일을  에 대한, 39일을  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. 압수된 화일철

15권(증 제9 내지 23호), 다단계 계보철 1권(증 제28호),  명단 1부(증 제30호)를  로부터

각 몰수한다. 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에 대

한 2005. 12. 중순경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은 무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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